
진단서 없는 병가사용 6일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병가관련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

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A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하니  

ㄱ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고  

ㄴ은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ㄱ과 ㄴ 중 누구의 말이 맞나요?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있어 헷갈려 질의드립니다.

2022-04-2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4-05921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

용하였더라도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이후 사용하는 병가부터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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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박혜선(☏044-201-8446)에게 연락주시

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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